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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-가.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
11-가-1.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[PDF]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: 수시

【공시시기】: 수시(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)

【공시방법】: 직접입력

【공시내용】: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
【공시양식】: 학교의 자체 양식(PDF 파일 형태)

■ 작성지침

【학교 발전계획】: 대학/대학원 발전을 위한 대학의 비전과 전략 설정 배경(대내외 환경 분석 등), 대학 비전 및 목표, 추진전략, 

교육 여건 개선 계획, 학사구조 개편, 구조개혁, 기타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

【학교 특성화계획】: 대학본부 관점에서, 대학원 특성화계획은 대학원 관점에서 특성화 분야, 학교발전계획과의 연계 사항, 

재정집행계획(자체투자, 연관 재정지원사업 등),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계획, 특성화 분야 지원인프라 개선계획(교원 

등), 특성화학과(전공)명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

【확정일】: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(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)

■ 참고사항

◯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

◯ 확정된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‘최신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’만 업로드 후 공시


